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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가 단위학교의 교육여건에

미치는 영향 분석1)

이호준 한유경 조성경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I. 서  론

교육감직선제는 1991년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선제 선출방식을 거쳐 2007년 부산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시작되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추구의 실현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방교

육자치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라는 이중의 자치를 함축하며, 특히 ‘민주주의ㆍ지

방자치ㆍ교육자주’의 가치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표시열, 2010).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주민이 뽑은 대표가 지역의 교육현안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과한다는 의의와 함께 주민의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감선거에 대한 주민들

의 저조한 관심, 지자체장 및 지자체 의원선거와의 동시선거로 인한 초두효과 및 순서

효과, 막대한 세금의 지출, 교육감 자격 기준에 대한 합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강인수 & 김성기, 2005; 고 전, 2010; 송기창, 2010a; 2010b; 권혁운, 2011;

송기창 & 박소영, 2011).

교육학계와 행정학계 학자들 모두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점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함께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안은 각기 달리 제시하는 양상을 보였다(송기창, 2010b).

행정학계의 경우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

결책으로 러닝메이트제, 교육감지명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지방교육

자치가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기존의 일반행정의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자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에듀데이터서비스에서 제공한 학교정보알리미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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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의들 모두 교육감직선제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논의해왔다는 한계를 가진다. 환언하면, 교육감직선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

는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민의 반영도 결국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고, 개인이 자아실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논의의 의의가 있다. 즉, 교육감 직선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학생들의 교

육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간선제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였을 때와 직선제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였을 때를 각각 비교하여,

교육의 기본단위인 단위학교의 교육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교육감 직선제 방식이 학생들

의 교육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 1인

당 교육비 확보 측면에서 단위학교의 교육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교육

감 직선제가 재정 배분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교육감 직선제가 기존의 간선제에 비해 교육감직선제가 교육여건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방교육자치제: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

한 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1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

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며,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과 지방자치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교육자치제는 국민주권과 민주

주의의 구현을 위해 중앙에 대비되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자치’로서의 속성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문화적 가치’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영역적 가치인 교육자치와 지

역적 가치인 지방자치의 결합으로 보고, 교육 자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의 특수

성을 살리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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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는 헌법적 가치가 조화롭게 만족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표시열, 2010). 윤정일 

외(2002, p.375)는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을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토록 함으

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로 정의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김종철(1985)은 교육의 자율성 및 자주

성 보장, 교육행정제도 운영에서 민주성 보장, 교육행정제도 운영에서 전문성·책무성·

효율성 보장 등을 들고 있다. 노종희(2002)는 이와 더불어 교육은 원천적으로 획일성,

타율성을 지양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의 지나친 간섭, 획

일적인 통제가 지나칠 경우 교육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치

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52년 이후 1990년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육위원을 문교부장관이 임명하고 집행기관인 시장·도지사가 

중앙에서 임명되었으며, 시장·도지사가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됨으로써 교육의

회와 시․도교육청 간에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의 실정에 맞는 지방교육자치

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교육자치제의 명목만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각 지방에서 관할하여 심의·의결기관인 교

육위원회와 독립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자치법의 개정

을 통해 시·도 교육청의 교육행정 및 재정에 관한 자율권이 대폭 신장되어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제가 시작되었다. 한편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독립 측면에서 2006년 말 

법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 산하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었는데 행정의 통합 

및 효율성의 관점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민주성, 지방교육자치의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표시열, 2010).

교육감선출방식은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 함께 변화해 왔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

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의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관할 지방의 교육에 대한 전반

적인 사항을 관할하게 된다. 특히 교육감이 조례제정권과 예산·결산안 작성을 주도하

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 입법권 및 재정권의 중핵적인 위치에 있다(고전, 2010). 교육

감은 6.25 전쟁 후 1952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1990년까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여 왔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지방의회에 의해 선출된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교육위

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은 과열혼탁 및 선거부정 등의 문제로 폐기되었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교육감선출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7년부터 1999년

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교원단체추천 선거인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교육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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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6년의 시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

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한 선거방식 역시 학교 운영위원회의 

주민대표성 문제 및 협소한 선거인단으로 인한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되었다(이종재 

외, 2012).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6년 12월 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7년도부터 부산시 교육감 선출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주민 직선제로 교육감 선출방식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역시 선거에 따

른 행·재정적 부담 강화, 선거 후보자 개인 비용부담 증가, 저조한 투표율 등의 문제점

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판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송기창, 2010a). 특히 간선제에

서 직선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의를 충실히 교육현안에 반영할 수 있는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취지하에 유권자 수의 확대를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서울

특별시2)를 기준으로 유권자의 수가 14,885명에서 8,084,574명으로 확대되었고, 실제 투

자자 수도 12,142 명에서 1,251,21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투표율의 측면에서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81.6%에서 15.5%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표 6>에

서처럼 시ㆍ도 교육청에서 정책사업의 지출 항목간의 비율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다.

즉, 교육격차해소 사업 등에 30% 이상 지출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런 변화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2.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교육감의 선출방식과 재정확보 및 재정배분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방식, 즉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선출했을 때와 직접 선거로 선출했을 때의 차이에 대해 연

구되어졌다. 이런 연구들은 주로 교육 분야가 아닌 주로 일반행정영역에서의 임명과 

선출의 효과를 분석하였기에, 교육감 선출방식이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 의한 간

접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변화된 우리나라의 맥락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교육 분야에

서 교육감을 임명했을 때와 직접선거로 선출했을 때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로 Patridge

& Sass(2011)의 연구가 있으나 종속변수를 학업성취도로 보았기 때문에 교육감직선제

가 교육재정확보와 교육재정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용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임명제와 직접 선거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의 경우 시민들에 의해 직접 통

제를 받는 선출제 과정이 시민들의 영향력을 더 잘 반영하고 관리체제의 분권화가 강

2) 자료출처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교육감선거 정보(http://su.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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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것으로 바라보았다. 이는 유권자의 확대와 분권화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간접선거

에 의한 선출과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주민 직선제로 변화하였을 때 교육감직선제가 교육재정여건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주로 일반행정영역에서 임명과 직접선거를 통한 선출의 효과

를 비교한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교육감 직선제와 재정확보

직선제로 인한 선출방식이 재정확보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온 연구들은 각

기 다른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긍정적인 입장에서 직접 선출의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

하였을 때, 더 많은 재정규모를 확보하게 된다는 입장의 연구들이 있다. Skoufias et

al. (2011)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변화되기 전ㆍ후의 재정확보 및 

규모의 차이를 DID(Difference in difference)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서 재정확보 및 재정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직선제 실시로 선출직의 정치적 책무성이 강화됨으로써 시민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커졌기에 나타나는 결

과로 논의되었다. Wang & Yao (2006)는 선거가 책무성을 강화하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두고, 직접선거로 선출하였을 때 공공지출의 크기를 고정효과모델로 분석하였다. 선거

가 이루어질 경우 공공지출의 몫은 4.21%p 높아지나, 행정비용은 3.96%p 감소되어, 선

거로 선출된 공무원의 정치적 책무성을 높여 재정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

다.

선거가 정치적 책무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표극대화모형(vote

maximization model)에 적용하여 보면, 투표자는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대표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할 것이고, 정치가는 이에 부응해 투표자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이준구, 2004). 즉, 직접 선거로의 전환은 더 많은 유권자

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정부가 지역의 필요에 더 

잘 대응하게 만들고,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 규모를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방식과 재정규모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

도 있다. Carr& Karuppusamy(2009)는 정부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일인당 지출값

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263개 도시를 대상으로 OLS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이 직접선거로 선출된 시장의회(Mayor-council)제와 의회에 의해 임명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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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관(City manager)제라는 정부형태와 재정 지출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정부형태의 다른 특징들의 영향력에 의해 정부형태에 따른 구분은 실제

적인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Farnham(1990)은 시민의 직접 참여 수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 변화를 주민 법안 발의, 국민 투표, 주민소환 각각으로 구분

하여 회귀분석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민의 직접 참여수준과 재정지출 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arnham은 시민들이 직접적이

고 구체적인 재정지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시민들은 주로 상징적이거나 추

상적인 정부정책에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참여수준과 재정지출 간에 유의미한 관

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Macdonald(2008), Morgan & Watson(1995) 등의 

연구에서도 재정지출에 있어서 의회에 의해 임명되는 시임명관제와 시장을 직접 선출

하는 시장의회인지 여부, 즉 정부형태에 따라 재정지출규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형태와 재정지출규모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을 중위

자투표이론(median voter theory)에 적용해 보면, 임명직 혹은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직

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중위자의 투표를 만족시켜야 재임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추구하는 목적이 동일하므로 재정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Deno & Mehay, 2001).

나. 교육감직선제와 재정배분

상급행정기관에서 하급행정기관으로의 재정배분 측면에 주목하여 교육감직선제와 재

정배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재정확보와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판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명직과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을 비교한 연구들을 통해 교육 분

야에 미치는 직접 선거의 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재정확보의 경우와 유사하게, 재정배

분의 측면에서도 서로 상반된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직선제를 통한 공무원의 재직이 재정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가 있었다. Besley & Payne(2005)은 임명직 혹은 선출직에 따른 판사의 재직여부에 

따른 반차별 소송 수의 차이를 고정효과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판사는 재선을 

희망하는 경우 유권자들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나, 임명된 판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임

명에 관계가 있는 고용주 등 상위 계층의 선호에 호응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선출된 판사는 유권자의 선호와 더 일치하는 선호를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교육감 직선제와 재정배분으로 확대해 살펴보면 교육감이 선출

되었을 때 유권자 집단의 범주가 커짐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권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재정배분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를 통해 재정배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유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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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Lipman & Gustein(2010)은 시카고의 임명된 교육위원회(School board)의 주

요정책이 교육의 형평성을 향상시켰는지 분석하였다. 임명된 교육위원회와 선출직 교

육위원회에 따른 학업성취 및 다른 교육만족도 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임명된 교육

위원회는 오히려 백인학생과 비백인학생 간의 격차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지

출 또한 왜곡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교의회의 구성원이 간접적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대표하지 못하였으며, 대표성이 없는 임명된 의회구성원들에 의해 

형평성이 저해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즉, 임명에 의한 선출이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에 비해 유권자에 대한 대응성을 낮춰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선제에 의해 하급기관으로 배분되는 재정의 형평성이 저해된다고 밝힌 일련

의 연구들도 존재하였다. 김상헌(2004)은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의 의도실현이 어려워짐을 뜻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의 표준편차를 증가시킴으로써 지방정부를 통제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 간 재

정배분의 형평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교육 분야에 적용하면, 교육감 선출방

식이 직선제로 변화될 경우 교육감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며 교육부에서는 시도교

육청을 통제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간 재정배분의 편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교육

감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 특정집단에 재정을 배분함으로써 재선을 위한 표를 획득하는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activities)가 나타남으로써 재정배분의 형평성이 악화될 수 

있다(Angelopoulos & Economides, 2004; Enikolopov, 2010). 공공부분에서 선거 시기 

직전에 생산적인 일 대신 지대 추구 행위를 함으로써 인센티브가 왜곡되며, 선거 경쟁

으로 인해 정부가 상대적으로 단시안적인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게 된다. 이러한 지대

추구행위는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로 인해 유권자가 확대될 경우 선거를 위한 전시성 

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각종 사업들이 증가할 때, 단위학교에 주어지는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은 저해될 수 있다. 송기창(2010a)은 이러한 경로로 인해 교육감직선제에 

의한 단위학교별 재정배분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비총량제나 

사업일몰제 등의 도입을 통해 교육감선거가 단위학교 교육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선행연구의 한계점 

교육감의 선출방식에 따라 재정규모와 재정배분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임

명제와 선출제의 효과를 비교ㆍ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방식의 차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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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방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상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연구방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양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해석은 잘못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석일 개연성

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다소 제한이 있다. 둘째, 연구 대상이 선행연구들마다 다르

며, 교육에 한정하여 논의한 연구가 드물다는 점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 판사,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다수의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집단이 교육에 종사하

는 집단과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대상집단이 다를 경우 선행연

구의 결과를 교육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직선제로 인한 변화,

직선제의 효과를 분석해 온 연구들은 주로 국외 연구들이라는 점이다. Kristiansena &

Pratiknob(2006)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성숙 정도에 따라 

분권화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정부가 성숙되었을 경우 분권화는 정치적 책무

성을 강화할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과 같이 지방정부가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수평적 책

무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직적 책무성마저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의 실정과 맥락에 따라 직선제의 효과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외의 연구결과

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의 실정과 맥락에 맞는 교육

감 직선제의 실증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 선출방식의 직접

선거로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교육재정확보와 교육재정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교육감 직선제가 단위학교의 교육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에듀데이터 서비스시스템(EDSS)에서 제공하는 학교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였다.

에듀데이터 서비스시스템은 교육관련 기관들에서 관리하는 교육데이터를 수집·연계·가

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이다. 특히 학교정보공시자료는 전국의 초․중․고등학

교의 교육과정현황, 구성원현황, 물적․인적 재정현황, 학업성취도 현황 등과 같은 다

양한 정보를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총 4개년도에 걸쳐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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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의 기본단위를 학교수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하는데, 학교정보공시자료는 

전수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표본선택편의에 의해 발생하는 내생성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동욱 외, 2011) 또한 학교정보공시자료는 전국 소재의 

초ㆍ중등학교들의 운영 정보를 제공하며, 인식변수가 아닌 실제 측정된 값들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교육감직선제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2010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학교정보공시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들과 시간적 맥락이 같다는 측면에서도 활용

의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 분석에 있어 사립학교, 주요 변수를 누락한 학교, 교원 1인

당 학생 수가 71명 이상인 학교, 특수학생수가 교원 수와 동일하거나 이상인 학교3),

학교급을 알 수 없는 학교, 총 세출 규모에서 특이값을 보이는 학교들을 제외하였다.

전체 샘플 수는 44,742개이며, 위의 결측사유에 따른 7,043개를 제외한 37,699개를 1차 

선별하였다. 이중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유형에 따른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활용된 총 샘플 수는 고등학교 수준의 5,091개를 제

외한 32,608개로, 이중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22,843개, 중학교 수준에서는 9,765개의 샘

플을 활용하였다.

2. 변수선정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한 주요 종속변수로는 첫째, 재정확보와 관련하여 1인당 실

질 세출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실질세출은 연도별 명목세출을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

하여 디플레이터 처리를 한 결과 얻어진 변수이며, 이를 해당 학교의 총학생수로 나누

어 ‘1인당 실질 세출’ 변수를 산출하였다. 여기에 정규성 보장 및 해석의 용이함을 위

해 자연로그를 취하여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실질 세출’ 변수를 구성하였다.

둘째, 재정배분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무섭(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형평성지수’를 활용하여 단위학교별 형평성지수를 산출하였다. 형평성지수는 해당 시

ㆍ도 내에서 단위학교로 배분되는 세입의 비율과 해당 시ㆍ도 내에서 단위학교가 차지

하는 인적ㆍ물적 규모의 비율 사이의 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에 비해 충분한 수준의 재원이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해당학교의 학생, 교사, 학급의 평균비율 대비 실질 총세입 비율이 차지하는 정도를 

‘형평성지수’로 활용하였다. 실제 분석에 활용된 종속변수는 가장 이상적인 배분인 ‘1’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

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학교 특수학생 수가 총 교원 수와 동일하거나 많을 경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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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한 편차의 절대값이다. 즉, 형평성지수의 편차가 커질 경우 형평성이 악화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형평성이 개선되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 분 변수 설명

독

립

변

수

직선제 ㆍ직선제 실시기간여부
ㆍ단위학교내 연차별 직선제 실시 여부, 실시(1),

미실시(0)

학교

특성

ㆍln(총학생수) ㆍ단위학교의 총 학생 수에 자연로그 취한 값

ㆍ무료급식학생비율 ㆍ무료급식학생 수 / 전체 학생 수

ㆍ특수학급학생비율 ㆍ특수학급학생 수 / 전체 학생 수

지역

특성

ㆍ재정자립도 ㆍ시ㆍ도별 재정자립도

ㆍ고용률
ㆍ시ㆍ도별 세출결산 항목 중 ‘교수학습지원’항목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ㆍln_교육청별 1인당 실질

세입

ㆍ시ㆍ도별 결산 총세입을 디플레이터 처리한 후,

지역의 총 학생수로 나눠 자연로그를 취한 값

ㆍ트렌드
ㆍ2008년 (1), 2009년 (2), 2010년 (3), 2011년 (4)로

코딩

종
속
변
수

규모 ㆍln(학생당 총세입) ㆍ(총 세입 / 전체 학생 수)에 자연로그 취한 값

형평성 ㆍ형평성지수의 평균편차

ㆍ‘세입비율/(학생비율, 교사비율, 학급 비율의 평균)’로

산출한 ‘형평성지수’의 1로부터의 편차를 절대값

처리

<표 1> 주요변수 정리

주요 관심변수인 ‘직선제여부’변수는 해당지역마다 직선제 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교

육감의 임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단위학교의 직선제 실시여부를 구분하였다. 다만, 재정

규모 등에 대한 교육감의 의사결정은 선출 당해 연도부터 가능하기 보다는 차년도의 

예산편성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임래그(time lag)를 적용하였다. 가령 2007

년에 직선제를 시행한 시ㆍ도의 경우 2008년부터 실제 직선제를 운영한 것으로 분석하

였다.

독립변수들로는 학교특성,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였다. 첫째, 학교 특성과 관련하여 총

학생수, 무료급식학생비율, 특수학급학생비율 등의 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

의 교육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로 재정자립도, 고용률, ln_1

인당 실질 세입 등의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중 재정자립도와 고용률의 경

우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지표로 볼 수 있으며, ln_1인당 실질 세입의 경우 실

제 시ㆍ도 교육청별로 교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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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

교육감 직선제가 지역의 교육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이 있다. 첫째, 지역마다 교육감직선제를 실시한 연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2007년에는 

부산, 울산, 충북, 경남, 제주에서, 2008년에는 충남, 전북, 서울, 대전에서, 2009년에서

는 경기, 경북, 충남에서 교육감선거가 실시되었다(송기창, 2010b). 연차별 교육감 직선

제의 시작 연도가 다르다는 점은 교육감 직선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 무엇

보다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교육감직선제를 실시한 기간에 따른 영향력의 차

이가 지역마다 달라야 직선제가 교육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둘째, 해당 지역의 정치적 성향 등과 같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학교의 고정적인 

특성(fixed effect)에 의해서 교육감직선제가 교육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이다. 또한 특정 연도에 모든 학교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특성까지도 고려되어야 관찰되지 않는 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내생성(endogeneity)에 

의한 편향추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교육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직선제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더미변수를 활용한 고정효과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5가지 모델을 활용하

여 직선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            

모델 1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OLS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Pooled OLS를 실시한 

결과이다. 여기서 는 종속변수인 ln_1인당 실질 세출 및 형평성지수의 평균편차 

값을,  는 년도의 학교의 직선제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는 통제변수들을,  는 확률오차항을 의미한다. 해당 모델은 관찰되지 않는 변수들

로 인해 발생하는      ≠ , 즉 내생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는 모델 2와 같은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을 실시하였다.

(2)              

하지만, 모델들은 학교고정효과(unit fixed effect)만을 고려해서 특정연도에 모든 학

교 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관찰되지 않는 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생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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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최종모델인 모델 3를 활

용하여 연도고정효과(year fixed effect)인  을 통제하여 순 효과를 살피고자 하였다.

모델 3에서  는 직선제 실시 여부의 한계효과를 의미한다.

(3)                

단위학교에서 지출하는 경비 중 목적사업비, 시설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1인당 교

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학교들이 이상치(outlier)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

에 주의가 필요가 있다. 이상치들을 포함한 분석의 회귀계수들은 정확한 인과관계의 

추정을 어렵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인당 실질 지출이 많은 상위 5% 학교들과 

1인당 실질 지출이 적은 하위 5% 학교들을 제외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해 보았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 직선제가 단위학교의 교육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에 포함된 집단과 포함되지 않는 집단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초등학

교의 경우 분석에 포함된 학교들은 특수학생 비율(1.1% 대 0.4%) 및 무료급식학생 비

율(37.4% 대 6.7%)이 높고, 총학생수(5.73 대 4.3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

석에 포함된 학교들은 재정자립도(48.6% 대  50.4%)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있는 집단

으로 분석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나, 초등학교에 비해 

포함집단과 미포함집단 사이의 편차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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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수

초등학교 중학교

포함집단

(n=22,843)

미포함집단

(n=650)

포함집단

(n=9,765)

미포함집단

(n=2,587)

평균
표준

오차
평균

표준

오차
평균

표준

오차
평균

표준

오차

특수학생비율 0.011 0.018 0.004 0.035 0.007 0.013 0.001 0.012

무료급식 학생비율 0.374 0.393 0.067 0.244 0.274 0.313 0.258 0.283

ln_총학생수 5.731 1.344 4.327 2.122 5.969 1.291 5.922 1.077

재정자립도 48.615 23.210 50.425 26.929 49.622 23.674 50.581 24.012

<표 3> 분석포함집단 및 미포함집단의 비교분석

<표 3>는 분석에 포함된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

술통계치를 제시한 표이다. ln_1인당 실질 세출은 직선제 실시 이후에 초등의 경우 

0.03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중등의 경우에는 0.082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선제 시행 이후에 학교간의 형평성지수의 편차(초등: 0.435에서 0.657,

중학교: 0.361에서 1.504)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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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초등학교

(n=22,843)

중학교

(n=9,765)

직선제

(n=14,334)

간선제

(n=8,509)

직선제

(n=6,048)

간선제

(n=3,717)

평균
표준

오차
평균

표준

오차
평균

표준

오차
평균

표준

오차

ln_1인당

실질세출
7.712 0.724 7.682 0.715 7.532 0.662 7.614 0.661

형평성지수

평균편차의 절대값
0.657 12.727 0.435 0.564 1.504 51.839 0.361 0.550

특수학생비율 0.012 0.019 0.010 0.017 0.008 0.013 0.006 0.013

무료급식학생비율 0.461 0.417 0.227 0.296 0.307 0.317 0.220 0.300

ln_총학생수 5.683 1.342 5.812 1.343 5.976 1.269 5.959 1.326

재정자립도 49.578 22.212 46.992 24.717 51.050 22.701 47.299 25.006

고용률 59.073 2.216 60.012 2.356 59.011 2.193 60.014 2.338

ln_교육청 실질

총 세입
8.950 0.247 8.900 0.269 8.944 0.254 8.903 0.274

<표 4> 기술통계 분석결과

특수학생비율의 경우에는 오히려 직선제 실시 이후에 초ㆍ중등 각각에서 0.002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선제 실시로 인해 무료급식학생비율도 초등에서는 

0.234, 중등에서는 0.087만큼 증가하였다. ln_총학생 수의 경우 초등에서는 5.812에서 

5,683으로 감소하는 편이었으나, 중학교는 5.959에서 5.975으로 근소하게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직선제 실시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증가하나, 지역의 고용

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수준에서 집행하는 ln_학생1인당 실질 세입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근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술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단위학교의 교육재정규모는 초등학교에서는 증가, 중학

교에서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ㆍ도 교육청 내의 교육재정배분의 형평성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직선제의 시행에 따른 결

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직선제 실시에 따른 교육재정여건의 변화를 인과 관계적 접근

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초등학교에서의 직선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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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직선제가 단위학교의 교육재정 규모 및 교육재정배분

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교육재정 규모와 관련하여 살펴보

면, 모델 1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직선제의 실시는 간선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육재정규모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변 수
재정규모 재정배분의 형평성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직선제여부
0.007 -0.061*** -0.068*** 0.001 -0.125*** -0.120***

(0.004) (0.006) (0.005) (0.007) (0.010) (0.010)

특수학생비율
0.460*** -0.430* -0.320 -1.231*** -0.825* -0.904*

(0.097) (0.186) (0.183) (0.196) (0.389) (0.378)

무료급식학생비율
0.022*** 0.025*** 0.029*** -0.017 0.004 -0.024*

(0.006) (0.005) (0.006) (0.011) (0.011) (0.012)

ln_총학생수
-0.469*** -0.544*** -0.548*** -0.185*** -0.431*** -0.430***

(0.002) (0.019) (0.019) (0.003) (0.038) (0.037)

재정자립도
0.004*** 0.013*** -0.002* 0.001*** -0.018*** -0.009***

(0.000) (0.001) (0.001) (0.000) (0.001) (0.001)

고용률
0.013*** -0.018*** -0.006 0.012*** -0.022*** -0.041***

(0.001) (0.004) (0.004) (0.001) (0.006) (0.007)

트렌드 변수
-0.024*** -0.046*** 0.016*** -0.006 0.056*** 0.021**

(0.002) (0.004) (0.004) (0.004) (0.006) (0.006)

ln_교육청 1인당실질세입
-0.051*** 0.521*** -0.171* -0.273*** -1.111*** -0.711***

(0.010) (0.064) (0.068) (0.018) (0.096) (0.101)

상수항
9.880*** 6.761*** 12.755*** 3.161*** 14.958*** 12.205***

(0.095) (0.613) (0.635) (0.177) (0.922) (0.965)

학교고정효과 No Yes Yes No Yes Yes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No No Yes

N 20167 20167 20167 20594 20594 20594

F 15812.20 320.07 547.59 488.18 69.63 65.52

<표 5> 직선제가 교육여건에 미치는 영향(초등학교)

주: 1) * p<.05; ** p<.01; *** p<.001
2) 괄호 값은 robust 표준오차

하지만 고정효과 모델을 적용하여 학교고정효과(unit fixed model)를 분석한 모델2에

서는 단위학교의 교육재정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선제를 시행한 경우

에 비해 직선제를 시행할 경우 1인당 교육비를 6.1%p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고정효과(year fixed effect)를 통제한 모델 3에서는 이러한 재정규모 감소 효과가 

6.8%p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의 무료급식학생비율이 증가할 경우 1인당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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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무료급식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교육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이 투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 총 학생 수가 많을 경우 1인당 실질 교육비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 종속변수

의 측정단위가 1인당 실질 교육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측정단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

과임을 알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양호한 정도를 나타내

는지 지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른 부분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지역의 재

정자립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단위학교의 1인당 실질 교육비는 오히려 0.6%p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고정효과(year fixed effect)를 적용하더라도, 통제되지 못하는 

연도별 경향성을 통제하기 위해 트렌드 변수를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요소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1년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 1.6%p 단위학교의 교육재정의 규

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 교육청의 학생 1인당 교육재정의 규모가 늘

어날 때, 오히려 단위학교의 학생 1인당 실질 교육비의 규모는 0.17%p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로 배분되는 교육재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직선제의 효과를 살펴보면, 직선제

의 시행은 단위학교로 배분되는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를 기준으로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을 살펴보면,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은 직선제의 시행으로 인해 간선제가 시행되었을 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모델 1에서 직선제의 시행은 단위학교로 배분되는 교

육재정의 형평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고정효과(unit fixed effect)와 연도고정효과(year fixed effect)를 순차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직선제는 ‘1’을 기준으로 한 교육재정의 편차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학교고정효과만 고려했을 경우에는 0.125%p 정도 편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

고, 학교고정효과(unit fixed effect)와 연도고정효과(year fixed effect)를 동시에 고려하

였을 경우 0.12%p 정도로 편차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고정효과(unit fixed effect)와 연도고정효과(time fixed effect)를 동시에 통제한 

모델 3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트렌드 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단위학

교의 ‘1’로부터의 편차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수학생비율, 무료급식학생

비율, ln_총학생수, 재정자립도, 고용률, ln_교육청 1인당 실질 세입 등의 변수들 모두

에서 단위학교로 배분되는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의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시ㆍ도 교육청 수준에서 단위

학교로 배분되는 교육비가 지역 간, 도시 내 열악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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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교에서의 직선제 효과

중학교의 경우도 초등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이값을 갖는 이상치(outlier)들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세출 규모에서 상ㆍ하위 5%를 제외한 학교들만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변 수
재정규모 재정배분의 형평성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직선제여부
0.004 -0.053*** -0.053*** 0.016 -0.080*** -0.073***
(0.006) (0.008) (0.007) (0.010) (0.012) (0.013)

특수학생비율
0.114 -0.912** -0.748* -0.709* -1.285* -1.151
(0.176) (0.308) (0.305) (0.304) (0.637) (0.648)

무료급식학생비율
0.054*** 0.001 0.016 0.037 0.023 0.020
(0.013) (0.010) (0.011) (0.023) (0.022) (0.023)

ln_총학생수
-0.425*** -0.523*** -0.512*** -0.091*** -0.264*** -0.263***
(0.003) (0.030) (0.031) (0.005) (0.052) (0.053)

재정자립도
0.004*** 0.016*** 0.003** 0.001 -0.003 -0.011***
(0.000) (0.001) (0.001) (0.000) (0.002) (0.002)

고용률
0.008*** -0.005 0.002 0.007*** -0.040*** -0.047***
(0.001) (0.005) (0.005) (0.002) (0.008) (0.009)

트렌드 변수
-0.060*** -0.083*** -0.026*** -0.050*** -0.033*** 0.006
(0.003) (0.005) (0.006) (0.005) (0.008) (0.009)

ln_교육청 1인당실질세입
0.078*** 0.711*** 0.019 -0.109*** -0.025 -0.583***
(0.013) (0.087) (0.091) (0.022) (0.124) (0.134)

상수항
8.859*** 4.064*** 10.222*** 1.462*** 4.761*** 10.456***
(0.137) (0.832) (0.860) (0.225) (1.202) (1.354)

학교고정효과 No Yes Yes No Yes Yes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No No Yes

N 9016 9016 9016 8820 8820 8820
F 5947.76 137.61 199.98 72.71 42.39 41.65

<표 6> 직선제가 교육여건에 미치는 영향(중학교)

주: 1) * p<.05; ** p<.01; *** p<.001
2) 괄호 값은 robust 표준오차

분석한 결과, 모델 1에서는 직선제의 실시 여부는 단위학교의 1인당 실질 교육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고정효과(unit

fixed effect)를 적용한 모델 2와 학교고정효과(unit fixed effect)와 연도고정효과(year

fixed effect)를 동시에 통제한 모델 3에서는 직선제의 시행으로 인해 단위학교의 교육

재정의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요인들을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직선제의 한계효과는 5.3%p 정도 단위학교의 학생1인당 교육비를 감소시키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표 4>의 경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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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분석에 포함된 다른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특수학생비율이 낮을수록 

단위학교의 1인당 실질 교육비 규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

육재정배분 시스템이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제로 원활히 작용하지 못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총학생수가 많을수록 단위학교의 1인당 실질 교육비가 줄어드

는 것으로 분석된 것은 측정단위가 ‘1인당’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단위학교의 1인

당 실질 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ㆍ도 교육청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커지는 효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여건이 양호

한 지역의 경우 단위학교로 직접 제공되는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부모부담경비 등이 커

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단위학교의 

교육재정 규모의 변화를 트렌드 변수를 통해 살펴보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직선제의 실시여부가 단위학교로 배분되는 교육재정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 1에서는 직선제의 실시가 단위학교간로 배분되는 교육재정

의 편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

러한 결과는 학교고정효과(unit fixed effect)를 통제한 모델 2에서는 단위학교의 편차

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교고정효과(unit fixed effect)와 연도고정효과

(year fixed effect)를 동시에 통제한 모델 3에서도 모델 2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직선제의 실시로 인해 단위학교의 편차는 

0.073%p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이 가지는 영향력의 방향을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교의 경우와 전반적으

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총 학생수가 많을수록,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1인당 실질 세입의 규모가 클수록 단위학교의 형평성지수 편차

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재정규모 및 재정배분 차이의 원인 탐색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직선제 실시 여부에 따라 단위학교의 교육재정 규모는 줄어

들고 배분되는 교육비의 형평성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금까지의 분석은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어렵다는 한계

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ㆍ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배분되는 과정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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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이러한 양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구 분 간선제 직선제 전체
(직선제-간선제)

/간선제

인적자원운영 1,414,977,443,531 1,481,919,563,041 1,455,770,297,607 0.047

교수-학습활동지원 185,689,046,239 215,681,483,442 203,965,687,660 0.162

교육격차해소 81,801,802,010 110,777,141,744 99,458,649,661 0.354

보건급식 52,321,893,454 53,301,385,268 52,918,771,278 0.019

학교재정지원 412,715,932,274 480,825,730,359 454,220,340,482 0.165

학교교육여건개선 303,118,831,892 269,748,597,519 282,783,845,321 -0.110

평생교육 7,576,534,731 7,465,997,207 7,509,175,928 -0.015

직업교육 2,735,948,130 2,834,931,402 2,796,615,297 0.036

교육행정일반 29,083,794,942 29,529,717,382 29,355,528,929 0.015

기관운영관리 28,491,657,933 26,977,139,062 27,568,747,996 -0.053

전체 2,518,512,885,136 2,679,061,686,426 2,616,347,660,159 0.064

<표 7>직선제 여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항목 비교

주: 단위는 (원)

<표 6>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전국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결

산항목에 따라 수합하고, 이를 직선제 실시 이전과 이후로 비교하여 항목별 세출의 평

균값을 비교한 표이다. 아울러 가장 오른쪽의 열은 간선제 대비 직선제에서 각 항목별

로 증감의 정도를 나타낸 값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 

무려 11%를 줄여 ‘교육격차해소’사업(35%), ‘학교재정지원’(16%)사업에 증액하여 지원

한 것으로 나타난다. 총액을 비교해 볼 경우 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교육비의 증가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

렵다. ‘교육격차해소’사업의 단위사업들을 살펴보면, ‘학비지원’, ‘급식지원’ 등의 사업들

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기존에는 교육수혜자인 학부모들이 지불해야 했던 비용들이 

점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다른 정책사업 

항목을 줄여야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표 6>에서는 ‘학교교육여건개

선’사업을 줄여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있다. 즉, 이런 기회비용을 감안해 보

았을 때, 단위학교회계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비용만큼을 단위학교에

서는 손실을 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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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별 교육재정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현상은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및 학

부모들의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비 차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교육비 원클릭 사업, 무상급식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사

업들의 주요한 정책 대상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임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에서의 

결과처럼 단위학교가 적정한 교육비를 받을 가능성으로부터의 편차가 줄어드는 현상의 

이해가 가능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7년을 기점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육감 직선제의 효과를 기존

의 학계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행정적ㆍ법적 관점이 아닌, 교육의 기본단위인 단위학

교의 교육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직선제의 실

시에 따라 단위학교의 1인당 실질 세출의 변화 및 단위학교로 배분되는 교육재정의 형

평성의 변화라는 두 개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선거방식에 따른 정책

적 효과의 차이를 분석해 온 기존의 연구들의 주요 이론적 근거인 표극대화이론(voter

maximization theory) 및 지대추구이론(rent seeking theory)에 근거하여 교육감 직선제

가 단위학교의 교육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주안

점을 두었다.

단위학교의 교육재정 확보 및 시ㆍ도 교육청 내의 단위학교로의 재정배분의 형평성

을 이원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로 분석한 결과, 교육재정 확보의 경우 초등학교

와 중학교 모두에서 직선제 실시를 통해 재정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위학교로의 재정배분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직선제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학교 

의 ‘1’로부터 형평성 지수의 편차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인 학부모와 교육감 사이의 본인-대리인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에서 교육감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하게 되는 지대추구이론에 근거하기보

다는, 교육감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유권자에게 가장 부합되는 정책을 추구

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교육감 개인의 선호가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는 표극

대화이론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단위학교의 재정규모가 줄어드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지대추구행위로 인한 현상

으로 보기 보다는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정책항목간 제로섬(zero-sum)양상이 나타나

고, ‘교육격차해소’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인해 기존의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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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던 비용이 대폭 축소되어 단위학교의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의 주체만 변화하였을 

뿐 전체적인 재정규모 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한 정치인의 이익추구가 결국 집단의 전반적인 효용을 극

대화한다는 표극대화이론에 근거하여, 교육감 직선제가 단위학교로의 재정재분의 형평

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는 직선제 관련 선행연구들이 

행정적ㆍ법적 측면에서 직선제의 문제점들에 반해 직선제의 운영은 교육재정의 측면에

서 단위학교의 교육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균등한 교육기

회의 여건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감안해 볼 때, 개인의 사

회ㆍ경제적 여건에 의해 교육소외가 발생하지 않고, 균등한 교육여건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직선제의 의의를 재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직선제가 형평성 제고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단위학교의 재정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직선제를 통해 당선

된 교육감들의 경우 자신들의 정책사업 및 공약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지출했던 비용들을 줄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이는 정책사업항목 간의 제로섬 게임(zero-sum)을 의미한다.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한 재원마련이 어려울 경우, 결국 교육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기존의 경비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의 삭감이다. 특히 대외적인 경제적 불황 등의 외재적 요

인에 의해 재정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런 제로섬 상황은 빈번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

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ㆍ도 교육청 수준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활로를 법제

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경우 교수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체 지출 비용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송기창(2010a)의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인 지방교육세의 관할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식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여 시ㆍ도교육청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1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직선제의 실시가 교육재정의 확보 및 운영 등에 있어 가지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는 분석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 전에 유의미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 예산의 

증가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정치적 경제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론에 따르는 정

치적 지출의 영향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웠다. 즉 직선제 이전의 교육예산에는 일

정 부분 정치적 성격을 띠는 지출이 존재하여 평상시의 지출보다 규모가 큰 경향이 있

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엄밀하게 추정하기 어려웠다. 둘째, 세부적인 데이터의 확보

가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해 원인 탐색을 위한 추가분석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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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으며 이는 후속연구로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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